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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5-06-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과(02-2100-2660)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만큼 노인 빈곤∙건강∙일자리, 독거노인, 노인학대 등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인복지에 대해 ① 경제적 도움 받기, ② 일해서 돈 벌기, ③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④
건강지키기, ⑤ 안전한 노후보내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고 있으면

유익한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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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 이해하기

1.1. 노인복지 바로 알기

노인복지 바로 알기

1.1.1. 노인복지란?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정년퇴직을 한 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거나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부족한 소득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보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방문목욕 등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편안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외로운 노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크게 ‘① 경제적 도움 받기, ② 일자리 구하기, ③ 복지 서비스 이용하기, ④
건강지키기, ⑤ 안전한 노후보내기’로 나누어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란?

노인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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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정보마당 – 교육∙홍보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소책자”

6쪽에서 사진 발췌>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노인관련 법령 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찾기쉬운 생활법령

5 / 73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662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 받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생활비 도움 받기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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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일자리 구하기 일해서 돈 벌기 – 일자리를

찾아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자로 다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돌봄서비스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 및 제12조).

※ 치매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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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노인 신고의무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실종노인 신고 및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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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도움 받기

2.1. 기초연금 받기

기초연금 받기

2.1.1.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93만원(단독가구) 또는 148만8천원(부부가구) 이하이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지급 정지 사유의 소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93만원(단독가구) 또는 148만8천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2015. 3. 31. 발령, 2015. 4. 1. 시행)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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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수당은 제외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일반재산

1. 입목

2. 어업권

3. 회원권

4. 조합원입주권

5.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6.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8. 항공기 및 선박

9.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융재산

1. 금융자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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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상품

3. 1. 및 2.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추가된 단락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참여마당 – FAQ>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연금의 신청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1일 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참여마당 – FAQ>

제출서류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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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

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14. 7. 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안내 – 신청방법>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변동신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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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수급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기초연금은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돼요.

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 2015년도 기준연금액은 20만2천6백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부칙 제7조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2015. 3. 31. 발령, 2015. 4. 1. 시행) 제3조].

수급권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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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1. 기준연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기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20만원 – 2/3 ×소득재분배 급여) + 10만원(기준연금액의 2분의 1)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1. 기준연금액

2. 가.와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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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切上)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선정기준액”이란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2015년
선정기준액은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9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8만 8천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

기초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한 금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감액>

연금의 지급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미지급 연금을 신청하세요.

미지급 연금 신청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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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함)가 신청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전단).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

17조제5항).

제출서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

15조제2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

22조제1항).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2항).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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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부당하게 받은 연금은 돌려주세요.

부당이득금의 반환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

21조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할 기초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연금액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기초연금법」 제

20조제3항).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

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지급의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 및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17 / 73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다만,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기초연금법」 제

17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장기요양급여 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2.2.1.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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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요양병원,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서 사진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
조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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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사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본문).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8호, 2014. 12. 1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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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0호, 2013. 9. 6. 발령, 2013.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함)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1항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이용절차-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참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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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일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7호, 2015. 1. 30. 발령, 2015. 2. 1.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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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또는 일정한 경우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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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
호서식)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
호서식)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발령, 2012. 11. 1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발령,

2012. 11. 1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찾기쉬운 생활법령

24 / 73

http://www.law.go.kr/������Ģ/�ŵ������ڿ�%20�ش��ϴ�%20��
http://www.law.go.kr/������Ģ/�ŵ������ڿ�%20�ش��ϴ�%20��
http://www.law.go.kr/������Ģ/�ŵ������ڿ�%20�ش��ϴ�%20��
http://www.law.go.kr/������Ģ/�ŵ������ڿ�%20�ش��ϴ�%20��
http://www.law.go.kr/������Ģ/�ŵ������ڿ�%20�ش��ϴ�%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http://www.law.go.kr/������Ģ/�ǻ�Ұ�%20����%20���ܴ��%20��������������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은 사람은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
조제4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7호, 2015. 1. 30. 발령, 2015. 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
조제3항).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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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6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6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3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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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노인돌봄서비스

받기-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9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5등급까지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전단).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후단).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7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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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전단).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2조제1항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97호, 2014. 6. 26. 발령, 2014. 7. 1. 시행) 제3장 제1절].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85,300원 1,044,300원 964,800원 903,800원 766,600원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장 제3절 1.].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6,080원

장기요양 2등급 52,040원

장기요양 3등급 47,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원

장기요양 2등급 47,590원

장기요양 3등급 43,870원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50,000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장 제6절].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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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참조).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또는 보고 및 검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2항).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5조제1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5조제2항).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생활비 도움 받기

생활비 도움 받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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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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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를 신청하세요.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조사 및 검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 결정 통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급여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7조제1항 단서).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돼요. 만약,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격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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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료로 지하철 타기

무료로 지하철 타기

2.4.1. 노인은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차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전철이나 도시철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궁, 박물관, 국립공원, 미술관 등은 무료로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에서 사진 발췌>

경로우대 시설 종류와 할인율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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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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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구하기

3.1. 일해서 돈 벌기

일해서 돈 벌기

3.1.1.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은 한국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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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에서 사진 발췌>

※ 아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3 ~ 8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35 / 73

http://blog.naver.com/korea_gov
http://blog.naver.com/korea_gov
http://blog.naver.com/korea_gov
http://blog.naver.com/korea_gov
http://blog.naver.com/korea_gov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9714


구분 유형 사업 종류 내  용

사회

공헌형

공익형

 미래세대지원사업

 자원회수 및 재활용

사업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관리지원사업

 공고질서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

 기타사업  1.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전액 지원함

 2. 참여기간 : 9개월

 3. 근무시간 : 월 36 ~ 40시간

 4. 보수 : 1명당 20만원 이내

교육형

 학습지도 강사파견사업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사업

 전문상당 및 통번역

사업

 기타 사업

복지형

(
연중일자리포함)

 소회계층돌봄지원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문화복지지원사업

 기타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일회성 파견사업

 지속 파견사업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를 지원함

시장형

 공동 작업형 사업

 제조판매형 사업

공익형

√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환경(환경, 자원재활용, 아동보호 등)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예: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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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

√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예: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등)

복지형

√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예: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예: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등)

시장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지하철택배 등)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하게 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는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외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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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 참여자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23쪽>

참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형 일자리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해당함)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어요. 다만,
일용파견사업의 참여자에 한해 다른 유형의 사업 1개에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2. 중간에 몸이 아파 포기하였는데요.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영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3. 저는 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였는데, 일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총 얼마동안 일할 수

있는 건가요?

☞ 대기자를 선발하는 이유는 기존의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할 때, 중간에 투입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기자는 전임자가 일하고 남은 기간 동안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4. 일자리 사업이 연장되어 9개월 넘게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저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가요?

☞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기자나 신규참여자를 우선으로 참여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자나 신규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렵거나 신규참여자보다 기존 참여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참여자도 계속하여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5. 제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하던 중에 갑자기 죽게 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참여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유가족에게 통장입금이나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지급돼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170~176쪽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세요.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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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사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 시니어클럽과 각 지역별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www.silverpow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k60.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취업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고령자 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자원봉사활동 하기

자원봉사활동 하기

3.2.1. 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하기

봉사를 하고 싶은 노인은 전국의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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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86 ~ 9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1. 노인자원봉사클럽 지원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지역운영본부의 승인을 받은 노인자원봉사클럽은 클럽운영에

필요한 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2. 전문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여 방법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을 받은 후,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자원봉사클럽 만들기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지역운영본부의 추천을 받은 노인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클럽(20여명)을 조직하여, 관할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역운영본부로 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새롭게 클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노인자원봉사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vsc.or.kr)또는 (☎02-707-270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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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4.1. 함께 모여 살기

함께 모여 살기

4.1.1.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에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의 전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며,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대 및 분양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

32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의2제1호∙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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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함)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

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4조제2항).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소절차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단서).

위 3.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함)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특히,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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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자의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6조의2제1호).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2. 요양시설 들어가기

요양시설 들어가기

4.2.1.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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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요양병원,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서 사진

발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들어가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의2).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함)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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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함)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4.3. 취미활동하기

취미활동하기

4.3.1.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여가를 즐기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을 이용하려면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각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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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하기

이용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사람

경로당 : 65세 이상의 사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이용비용 및 이용절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제3항).

4.4. 방문요양서비스 받기

방문요양서비스 받기

4.4.1.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46 / 73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이용대상자 및 이용비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이용대상자 이용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1.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이용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4.5.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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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홀로 사는 노인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① 독거노인 현황 조사, ②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③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④ 서비스 제공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쪽 ~

5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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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8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 서비스

√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실시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서비스 제공

※ 매년 1월 ~ 2월에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이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매년 1월 ~ 12월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매년 1월 ~ 2월은 기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49 / 73

C:\Users\pc18\Desktop\2015�� ���ε������� ����ȳ�.hwp
C:\Users\pc18\Desktop\2015�� ���ε������� ����ȳ�.hwp
C:\Users\pc18\Desktop\2015�� ���ε������� ����ȳ�.hwp
C:\Users\pc18\Desktop\2015�� ���ε������� ����ȳ�.hwp
C:\Users\pc18\Desktop\2015�� ���ε������� ����ȳ�.hwp
C:\Users\pc18\Desktop\2015�� ���ε������� ����ȳ�.hwp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26703


현황조사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정보, 읍면동과 통∙반장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서비스수행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 기관의 관리자는 이를 노인돌보미에게 배정하여 직접 1인 노인가구(독거노인)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판정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 순서대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만큼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하고, 해당 대상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시∙군∙구청에서는 서비스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제외 대상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최종 승인하고, 승인처리 된 대상자들에게 노인돌보미를 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정 시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원구에서는 65세 이상 무연고자나 가족들의 돌봄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실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독거 어르신 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말벗 및 호스피스 등의 개별맞춤 서비스 제공,
추모단과 장례지원봉사단을 구성해 염습∙발인∙운구 지원, 사망자의 유품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에서 2012년 119만명으로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움직임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보도자료 2013. 4. 23. 참조>

4.5.2. 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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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1쪽 ~

15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다만,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 외 A,B)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시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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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활동 서비스. 기능훈령(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송영(送迎, 이동시 차량 지원 등)서비스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바우처 지원액 사용

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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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력

=

정부지원금

+

선납본인부담금

월

24시간

130%이상~150%이하 월 235,200원 월 193,200원 월 42,000원

100%이상~130%미만 월 235,200원 월 197,200원 월 38,000원

차상위 초과~100% 미만 월 235,200원 월 202,20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35,200원 월 219,20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35,200원 월 235,200원 무료

월

27시간

(9일)

130%이상~150%이하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48,000원

100%이상~130%미만 월 264,600원 월 222,600원 월 42,000원

차상위 초과~100% 미만 월 264,600원 월 220,50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130%이상~150%이하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64,000원

100%이상~130%미만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56,000원

차상위 초과~100% 미만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월 8,28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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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비스 이용

신청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해당 일자에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 바우처로 이용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바우처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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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2쪽>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으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된 소득지원의 한 형태예요. 바우처

카드에 서비스 대상자명,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바우처 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어요.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제작되어 집으로 직접 배달돼요.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돼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2쪽>

2.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바우처가 생성되기 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시켜야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가 생성되니까, 본인부담금은 잊지 않고 꼭 입금하세요.

내 바우처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4쪽>

3. 바우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급된 바우처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해당 시, 군, 구가 속한 동일한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난 타 시,도에 등록된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100쪽>

4. 2개월 동안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겠죠?

☞ 우선 서비스 대상자격의 유효기관과 상관없이 바우처는 매년 1월 31일에 소멸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고 임의해지 처리되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 밖에 서비스 중지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일자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 양도 등 부정사용

서비스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이용자가 노인돌보미 성추행 또는 성희롱시(1차 : 경고, 2차 : 자격정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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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서비스 대상자로 되면,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부담금을 매월 입금하여 바우처가 생성되어야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생성된 바우처는 미사용 시 이월되나 2016년 1월 31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1월 31일
이후에는 소멸 처리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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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지키기

5.1. 내 건강 미리 챙기기

내 건강 미리 챙기기

5.1.1.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 아래의 노인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60~56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검진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군∙구 관활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검진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건강검진 받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는 1차
및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습니다.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체혈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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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습니다.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 복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건강지키기 내 건강 미리

챙기기-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과 개인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 건강도 지키세요.

※ 아래의 노인 눈 건강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48~55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눈 건강검진 받기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눈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검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노인 안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 ~ 2월경에 시∙도에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검진 수요조사를 실행하고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검진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 1일 검진 예상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촌 및 안과 접근이 낮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실시하며 환자 개별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우리 지역에서 무료 눈 검진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눈 검진은 검진 사업 신청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3.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검진을 받을 때에는 ①주민등록증(신분증), ② 건강보험카드, ③ 전화번호를 준비해야 해요.

4. 검진할 때,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과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검진을 받으려는 당일 접수를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검진

접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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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 사업소개 – 무료 눈 정밀검진 – 자주묻는질문>

개안(開眼)수술비 지원받기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개안수술비를 지원받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 개안수술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수술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술비 지원 신청 접수는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어요.

신청할 때는 ①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④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는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원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소개 눈 수술비

지원 자주묻는질문 참조)!

2. 수술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받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는 초음파검사비 등의 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상한액 4만원 범위 내에서 하나만 지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게 되나요?

☞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하면 의료기관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52쪽>

5.1.2.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을 받아보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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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4월호에서 사진 발췌>

치매검진사업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6개월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
조제2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의 검진 방법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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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서비스 치매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정상 관리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위생재료

무상공급, 조호기구 무상대여)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명찰)보급

∙치매관련 정보 제공

∙가족모임(또는 가족교실)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출처 : 서울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치매관리사업내용 –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상담센터란?

“치매상담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조기검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66~47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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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0~52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15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484쪽].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의료급여법」 제3조)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9쪽>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해당 년도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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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미지급된 전년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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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한 노후보내기

6.1.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6.1.1.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 중에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약 3개월 동안 학대피해노인쉼터에

들어가 숙식 및 생활 지원, 심시 치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세요.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홍보물-“노인학대! 신고부터 예방까지(일반노인용)” 4쪽에서 사진

발췌>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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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

55조의3제1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3조제1항)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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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인학대는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

61조의2제2항).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3호).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 이를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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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

참지 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2014.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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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중앙 www.noinboho.or.kr 02)3667-1389

서울남부 www.seoul1389.or.kr 02)3472-1389

서울북부 www.sn1389.or.kr 02)921-1389

부산동부 www.bs1389.or.kr 051)468-8850

부산서부 1389.bulgukto.or.kr 051)867-9119

대구 www.dg1389.or.kr 053)472-138

인천 www.ic1389.or.kr 032)426-8792~4

광주 www.gjw.or.kr/kj1389 062)655-4155~7

대전 www.dj1389.org 042)472-1389

울산 www.us1389.or.kr 052)265-1389

경기남부 www.kg1389.or.kr 031)736-1389

경기북부 www.gnnoin.kr 031)821-1461

경기서부 www.ggw1389.or.kr 032)683-1389

강원도 www.1389.or.kr  033)253-1389

강원동부 www.gd1389.or.kr 033)655-1389

충북 www.cb1389.or.kr 043)259-8120~2

충북북부 www.cbb1389.or.kr 043)846-1380~2

충남 www.cn1389.or.kr 041)534-1389

전북 www.jb1389.or.kr 063)273-1389

전남 www.jn1389.or.kr 061)753-1389

전남서부 www.j1389.or.kr 061)281-2391

경북 www.noin1389.or.kr 054)248-1389

경북서북부 www.gbnw1389.or.kr 054)655-1389 / 054)436-1390

경남 www.gn1389.or.kr 055)222-1389

경남서부 www.gnw1389.co.kr 055)754-1389

제주 www.jejunoin.org 064)757-3400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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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14).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 아래의 학대피해노인쉼터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323~37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쉼터란?

“학대피해노인쉼터”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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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호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항제1호 참조).

서비스 내용

학대피해노인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입소대상자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치매노인 또는 부랑∙노숙노인은 학대피해노인쉼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기간

학대피해노인쉼터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나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
도의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합니다.

6.1.2.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된 노인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이 있는 경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부착합니다.

실종노인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031-628-6733)로 신고하세요.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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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10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 및

3.은 치매노인에 한정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

4.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 아래의 인식표 발급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38~53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인식표 발급사업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표는 어떻게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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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031-628-6733)에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18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1인당 24개 한 세트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정책 – FAQ>

인식표 발급 신청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서울의 경우에 한함)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보건소∙치매지원센터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인식표 발급을 의뢰하고, 제작이 완료된

인식표는 다시 보건소∙치매지원센터로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배부됩니다.

실종노인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노인 실종시 신고 절차

치매, 기억력 상실, 가족갈등 등으로 실종노인이 발생한 가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실종신고를 하세요.

2.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031-628-6733에 실종노인을 등록하세요.

※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1.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무연고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2.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실종노인 사례 접수∙등록 및 가족상담, 실종치매 어르신 가족지원,
사진홍보 및 캠페인 진행, 보호시설 무연고노인의 신상카드 DB구축,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치매노인을 찾기 위한 유전자 신상정보 DB구축,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실종사례 공유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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